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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 료

경상남도  라남도 사  해상경계  에 한 한쟁 사건

헌라 경상남도 등과 라남도 등 간  한쟁[2015 7 ]

공 개 변 론 [ ]  ═════════ ═════════

헌 재판 는  월 목 심판 에 수  2020 7 9 ( ) 14:00 , 2015. 12. 24. 

경상남도 등과 라남도 등 간  한쟁  사건에 하여 변론  열 다. 

 사건  청  경상남도  남해 피청  라남도  여수시 사  해, 

상경계가 어떻게 어야 할 것 지에 한 사건 로  변론에 는 장, 

검 결과 등  변론에 상 하 청  경상남도  피청  라남도 사 에 , 

상 해상경계가 재하는지 여 해상경계   각 지 치단체  , 

수산업에 미치는 공 수 에 치한 도 들   등에 하여 양 측  , 

주장  듣고 사건  심리할 계 다. 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7. 6.

헌 재판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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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지 치 도가 시행  에는 청  경상남도  어 들  라남도 ○ 

산도 주도에 가  업  하고 피청  라남도  어 들  울릉도 독, , , 

도에 가  업  하는 등 업 역  경계가 엄격하지 니하 다 후 지, . , 

치 도가 시행   같  식  어업  지 었고 청  경상남도  

어 들  경상남도  라남도 사  공 수  포함한 남해 에  업  

하여 다. 

피청  라남도는  해역에 수  지 하고 청  경상남2005. 2. 7. , ○ 

도 재 경상남도 수산 원연   수산연 습어  2007. 7. 26. ·「

실시공고 를 하는 등 업 역  러싼 청  경상남도  피청  라남도  」

갈등  심 었고  후 해경도 극  업 역  침 한 어 에 , 2008

한 단  실시하여 실  청  경상남도 거주 어민들  수산업  죄

결  고 도 하는 등 원 도  도 결 청  ( 2013 14254 2013 14334 ), 

경상남도  피청  라남도 사  해상경계를 러싸고 쟁  계 었다.

에 청 들   사건 한쟁 심  청 하 다2015. 12. 24. . ○ 

심판대상

 사건 쟁 해역에 한 할 한  청 들에게 하는지 여○ 

피청 들   사건 쟁 해역에  행사할 래  치  행사가 청 들  ○ 

치 한  침해할 험  는지 여

  

 사건 쟁 해역  특  [ ]

청 들  청  경상남도  피청  라남도 사 에 문 상 해상경계는    ○ 

재하지 니한다고 주 하고 피청 들  문 상 해상경계가 재한다고 주, 

한다 문 상 해상경계 지가 문 는 경계  별지  별지 도  ( [ 1] [ 2] 

색 다). 

평  원칙에 할 경우 피청 들 측  경우    ○ 돌산도 도 도 연도, , , 가 

그  어  한다는 에 해 는  측  주  치하 나 청 들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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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  경우 도 청 들  주  주 별지 도  ( , [ 1] ), 갈도 청(

들  비  주 별지 도  , [ 2] ), 미도 도 지도, , 피청 들 (

주  무엇   어  하는지에 해 는 주  엇갈리고 다) .

청 들 측 주  청   비  청 에 른  사건 쟁 해역  별지    [ 1] ○ 

 별지 도  빗살 과 같다[ 2] .

심판의 쟁점

청  경상남도  피청  라남도 사 에 문 상 해상경계가 립 어 는○ 

지 여

평  원칙에 라 해상경계  할 경우 고 어  할 사항, ○ 

변론요지서의 요지

  청 들  변 지  지

헌 재 는 헌라 결 에  가 본도상  해상경계  지리 보2010 2 “○ 

원  가 본도상 도  등   시할 필 가 는 경우 해당 행 역과 

하여 시한 여러 도  사  당한 치에 각  지  수 , 

도  실지측량 없  시한 것에 과하여 어 한 규   할 수 없

다 헌재 헌라 고 시한  므  도 후 가( 2015. 7. 30. 2010 2).” 1973

본도 지 도 상에 시  경계는 청  경상남도  피청  라남도 사  ( ) 

문 상 해상경계   수 없다 특   강  남해도 리산  . “

도고  라보는   청 들과 피청 들 측 어민들  어업 동”

 하여 므  도 후 가 본도 지 도 상에 시  경계를 해1973 ( ) 

상경계  하는 문 상 습  었다고 볼 수도 없다. 

또한 어업경계    실  업  통하여 는 것 지 가시     

지 지물  결 는 것  니므 도가 다 에 눈에 띄는 지 지물 었, 

 문에 도  치가 도 경계   어 다는 피청 들  주  

타당하지 니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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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  원칙에 라 청  경상남도  피청  라남도 사  해상경계  ○ 

하는 경우, 도는 남해  할에 하는 지역  사람  거주하지는 

니하나 연 경 등  수 하여 특 도  지  미한 무 도에 해당하므  

 사건 해상경계  시 고 어  하는 도 다(주  청 에 한 주 ). 

평  원칙에 라 청  경상남도  피청  라남도 사  해상경계  ○ 

하는 경우, 갈도는 주민  삶과 생 에  가결한  는 지역  

도 내지 한  미한 무 도에 해당하므   사건 해상경계  시 고

어  하는 도 다( 비  청 에 한 주 ). 

  피청 들  변 지  지 

지리 보원에  간한 가 본도 그 체에 규   는    ○ 

것  니나 는  사건 쟁 해역  연  건 과거  재해  행  , 

지 치단체 주민들  식  강 에  지  공 상  재 내  등· , 

  한 것 므  해상경계  단함에 어 한  고 어  

한다 가 재하지  시  도는 랜 간 청  경상남도  피청. GPS

 라남도 사  해상경계를 나누는 가 어 고 피청 들 역시 를 , 

  사건 쟁 해역에  어업 허허가 등  한  행사하여 다 해 수. 

산   역시 피청  여수시  연 리계  승 하고 피청  라남도, 

 키 개 수  지  승 하는 등  사건 쟁 해역  할 한  피청

들에게 다는 에 해  간 복  한 행  재한다 라  를 . 

규 라고 식하는 계 지 치단체 주민 계 행  등   신, , 

 어 다고 볼 수 다. 

○ 도에는 어 한 시 도 치 어 지 니하고 하게 치  등  , 

치  리 주체도 청 들  닌 마산지 해 수산청 다 또한 도가 특. 

도  지   도를 함에 어 새 운  게 었

다는 에  도는 욱  청 들  주민들  삶과는  없게 었

다 라  평  원칙에 라 청  경상남도  피청  라남도 사  해상. 

경계  하는 경우 도는 고 어  할 도 에 해당하지 니한다. 

피청 들  경 갈도를 문하 는2020. 1. , ○ 갈도에는 상주하는 사람  무

도 없었고 여  물스러운 폐건물과 수많  쓰 들  그  치 어 었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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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수  도  공 지 는 상 었  뿐만 니라 갈도 주변에  , 

업 동  하는 주민도 견하  어 웠다 라  평  원칙에 라 청  경. 

상남도  피청  라남도 사  해상경계  하는 경우 갈도는 고 어  

할 도 에 해당하지 니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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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[ 1]

도면 청구인들의 주위  청구- : -

붉은 존도  경계: ① 

녹색 피청구인 주장 불 법상 경계: ② 

살 부분 이 사건 쟁송해역: ③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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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[ 2] 

도면 청구인들의  청구- : -

붉은 갈도  경계: ① 

녹색 피청구인 주장 불 법상 경계: ② 

살 부분 이 사건 쟁송해역: ③ 


